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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의 동향과 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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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7)

1)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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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모델

국가

영 국

미 국
스 웨 덴
호 주
캐 나 다
노 르 웨 이

활동보조서비스 모델

직접 급여(Direct Payment) / 지방자치단체 제공 급여(Local Authority provision)
자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버지니아주 소비자 주도 활동보조서비스(Consumer-Directed PAS)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 모델
뉴사우스웨일즈주 활동보조서비스(Attendant Care Programme)
온타리오주 직접기금프로그램(the Direct Funding Programme)
울로바(Uloba) 소비자 주도 활동보조서비스

자료: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



(2)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2)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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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캐나다 온타리오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수급 요건

구분

내용

자기 지시(self-directing)

䤎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䤎자신의 보호 욕구 특성과 수준 인식하기
䤎활동보조인의 일정 조정 및 활동보조인 부재의 경우
대안적 수단 강구하기

䤎활동보조인에 대한 훈련, 지도감독, 교육, 및 의사소통
하기

활동보조서비스 관리(manage attendant services)

䤎활동보조인의 채용, 고용 및 해고
䤎활동보조인의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䤎급여의 관리 및 지출에 대해 설명하기
䤎활동보조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전달하기

자료: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



4) 서비스(급여) 수준

5)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정책동향 105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3) 서비스 수급 평가(사정)

104 보건복지포럼 (2006. 12.)



4. 결론 및 정책 제언

정책동향 107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6)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106 보건복지포럼 (2006. 12.)



108 보건복지포럼 (2006. 12.)

주
: 빈

공
간
은

자
료
의

제
약
으
로

기
술
하
지

못
하
였
음
.

자
료
: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의
내
용
을

참
고
하
여

표
로

정
리
하
였
음
.

표
3. 주

요
선
진

외
국
의

활
동
보
조
서
비
스

비
교

구
분

서비스영역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수급

판정

서비스
수준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자격조건제공되는서비스
유형

䤎장
애
아
동
에

대
해

부
모
의

책임이
있는

자
및

16세
이

상의
모든

개인(정신
건강

과
범죄

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자

제외)--

䤎지방분권적
방식

䤎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입
을

많이
허용

䤎지
방
의
회
의

기
금

지
원
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

비스
직접

구매--

䤎지방자치단체가
제공가능

한
직접급여의

최소액·최
대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지
역
에
서

사
용
가
능
한

재원에
기초하여

산정

----

--

䤎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
지
사
가

신
청
자
의

욕
구
를

최대한
고려, 자립생활기금

소
속

방
문

사
회
복
지
사
와

논의후
종합적인

포괄적인
보호계획

수립

䤎자립생활기금은
주당

최대
375파운드까지

지불
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추가

되면
주당

625파운드까지
지급

가능

䤎이용자의
책임은

고용주로
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
고, 자립생활기금은

이용자
의

책임
수행을

위해
조언

--

䤎지방분권적
방식

䤎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

비스
코디네이터들이

가정
방
문
하
여

필
요
한

서
비
스

유형
결정

䤎급여
수준

결정시
활동보

조서비스
신청인의

소득과
자원

고려
䤎본인부담금은

소비자
수입

과
지출에

기초하여
산정

䤎이용자가
한

주
동안의

활
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계획

䤎계약은
소비자와

활동보조
인이

협상

䤎예비사정, 소비자의
자립생

활기술
개발

䤎개인원조관리
훈련

䤎활동보조인의
정기적인

신
규채용

䤎자립생활
초점에

대한
활

동보조인
오리엔테이션

䤎활동보조인
명부

작성

䤎지방분권적
방식

䤎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입
을

많이
허용

䤎지방정부나
국가사회보험

이
서비스

시간에
해당하

는
비용

지불(월액)

----

䤎수퍼바이저, 채용, 훈련, 계
획, 수퍼비전의

책임
䤎급

여
는

활
동
보
조
인

고
용

및
서비스

구매시사용

䤎개인의
욕구

사정, 활동보
조인

광고, 구직자
인터뷰,

일정표
계획

및
직무계약

설정, 훈련, 활동보조인
감

독
및

해고
등

수퍼바이저
교육

지원

䤎지방분권적
방식

䤎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서비
스

수
급
권
이

이
용
자
에
게

귀속

䤎인간중심
모델에

근거하여
욕구사정

䤎한
달에

60시간(주당
15시

간) 이상
필요로

하는
자에

게
비스

제공
䤎지

원
받
는

평
균

시
간
수
는

한
달
에

97.9시
간
(주

당
24.5시간)----

䤎지방분권적
방식

䤎온타리오보건부의
기금

지
원, 토론토

자립생활센터에
의한

운영

--

䤎활동보조서비스의
최대

양
은

개인당
하루

평균
6시

간, 한
달

최소
182.5시간

가능

䤎급여
한도

내에서
활동보

조인을
관리할

책임
䤎자신의

욕구에
따라

활동
보조인

고용, 담당, 스케줄
조정, 지출

관리--

䤎지방분권적
방식

䤎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입
을

많이
허용--------

䤎시설
입소

및
시설

입소의
확률이

높은
자는

기금
수

혜
자격

없음

䤎신체수발(옷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침대에

눕기/일
어나기, 집안

걷기)
䤎사

회
활
동
(출

·
퇴
근
, 통

학
보조)

--
䤎이용자가

지출하기
원하는

서
비
스
의

유
형
과

종
류
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䤎옷입기, 몸단장, 목욕하기
와

같은
일상생활로

제한
--

--
--

䤎자립이
극히

제한된
자

및
시설생활자

䤎자기
지시가

가능한
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

--

영
국

직
접
급
여
/지

방
자
치
단

체
급
여

자
립
생
활
기
금
(ILF)

버
지
니
아
주

소
비
자

중
심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스
톡
홀
름

자
립
생
활
조

합
(STIL)

뉴
사
우
스
웨
일
즈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온
타
리
오
주

직
접
급
여

프
로
그
램

울
로
바

소
비
자

중
심

활
동
보
조
서
비
스

미
국

스
웨
덴

호
주

캐
나
다

노
르
웨
이




